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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: 부림사건 이후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

구술자 : 제가 일(1)년 남짓 지나고 나니까, 입사한지. 위에 고참들이 다 나가버렸

어요. 노 변호사가 (고참들이) 다른 직종에 종사하겠다 하니까, 나가신다

하니까 그냥 안 말린 거예요. 본의 아니게 제가 제일 고참이 되었습니다. 

근데 변호사 사무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. 근

데 경력 일(1)년 반 남짓. 거기다가 같이 호흡 맞추는 직원들이 저보다 

더 경륜이 짧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 이거 변호사

로서는 좀 불안하죠. 불안했다기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신 

거 같아요. 그래서 한 육칠(6~7)개월 정도를, 육칠(6~7)개월 정도를 아침

에 우리가 출근시간이 아홉시까지인데 한 시간 땡겨서 여덟시까지 출근하

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인제 민사소송법을, 형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

있지만은 일단은 절차를 갖다가 알아야 될 거니까. 해서 절차를 갖다가 

민사소송법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. 가르친 거죠. 

         그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일 중에 일부니까 굉장히 그 주입력이 좋죠. 이

해는 뭐 다음 문제고 일단 딱 들으면 그게 딱딱 머리에 박히죠. 그 다음

에 인제 원래 강연을 다니시거나 이러면은 말씀 재밌게 하시거든요. 그 

강의할 때도 마찬가집니다. 사례를 들어서 소위 뭐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

다양하죠. 그래서 쉽게 알아지고 머리에 와서 박히고. 그 다음에 저희는 

실무적으로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바로 현장에서 부닥치고 이러니까. 

면담자 :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고충이나, 변호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

때에 그런 것들을 토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

1) 1982년~1989년 재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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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자 : 개업 초기가, 개업이 칠십팔(78)년도에 하셨는데 그때부터 팔십이(82)년

까지는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, 이때는. 안다 하더라

도 전해들은 얘기들이고. 근데 제가 팔십이(82)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일

단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. 저로써는 그때 그게 

의아해서 도대체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? 

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‘형사사건도 합시다’ 그랬죠. 그러니까 평소 때 

잘 화를 안내셨는데 그때는 정색을 하고 사무장을 부르더라고요. 그러더

니 애가, 표현 그대로 하면 ‘임마, 이기 들어온 지 며칠 되도 안한 놈이 

형사사건 하자는데 설명해줘라’ 이렇게 된 거에요. 그때 사무장이 저보

다 서너 살 많으신 분이었는데. 다들 젊었죠. 노 대통령이 형사사건을 안 

할라는 이유는 변호사가 해주는 게 별로 없다. 그러면서 돈은 많이 받아

야 된다.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계속할라 그러면은 그때 법조계에 만연해

있던 그 일종의 부조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하기 싫으

니까 못하겠다. 그래서 안하는 거니까 딴지 걸지 마라. 그런 말씀을 들었

습니다.

         소위 말해서 그 관공서 주변에 법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주선해주는 사

건은 맡기 싫다. 민사사건은 거의 없고 주로 형사사건이니까. 누구한테 

이야기해서 풀어주겠다 하는 식의 청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

건 못 하시겠다 핸 거 같습니다. 그리고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

조력을 해주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,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. 변호사

의 힘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질 않는다. 예컨대 철학적인 문제, 인생관을 

다루는 문제 이런 거 같으면은 그 인생관에, 인생관을 같이 한다면은 진

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실정법상 범죄 저지른 건 틀림없고 다만 범죄

를 저질렀는데 소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‘정상참작을 좀 과도하게 해

달라’ 이런 건 취향에 맞지 않다.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같습니다. 그때 

형사사건을 하신 거는 시국사건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와서 

돈 안, 거의 돈 안 받고 해주는 사건들. 그리고 그것도 그리 많지는 않았

어요. 형사사건.

면담자 : 그 이외에 기억나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. 

구술자 : 제일 곤란한 것은 사무원들은 속성상 법원이나 검찰, 이런 데 가서 공무

원들하고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.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

들하고 사무원들하고의 시각차가 상당히 컸어요. 그니까 공무원들이 가지

는 엘리트의식, 그 다음에 사무원들이 가지는 피해의식 이런 게 뭐 버무



- 3 -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후배. 1982년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

1989년까지 사무장으로 재직했다. 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1988년 

13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을 접하면서 그 시기 사무실 살림

을 도맡았다

려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그 사무직원들은 법원, 검찰에 가면 법원, 검

찰에 뭐라고 그럴까요? 아주 민원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

니다. 심지어 법원에 들어가면서,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멀리 보이는 과

장석을 향해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.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

했습니다.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사무원

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. 납득이 잘 안가는. 저도 이제 변호사 영향

을 받아서 ‘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고객 아니냐? 고객이 

대우를 왜 못 받아야 되냐?’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. 그게 또 그

런 소리는 딱 귀에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.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았

죠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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